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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의 위험성 은폐, 왜곡

유해성 및 중독성 강화

불법행위책임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안전상 결함

제조물책임

담배회사
(KT&G, PMK, BATK)

국민건강보험공단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3,465명)

손해배상청구

담배 제조 및 판매

보험급여 533억원

소송 개요(당사자, 청구원인, 소가)



담배소송개요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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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규모(소송대상자 선정 기준)

선행 개인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07나18883 판결

국내외 역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명확한 관련성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령의 남성으로서… 폐암 중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s to Humans: 

Tobacco Smoke and Involuntary Smoking, volume 83(2004) 등

• 윤영호 외 7(2005) : 폐암 중 소세포암의 RR 21.7 편평세포암 11.7, 선암 2.1



담배소송개요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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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경위와 배경



담배소송개요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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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론 진행 경과

불법행위책임

원고의손해액범위

사건의

5대 쟁점
정리

재판부
1차

원고의직접손해배상청구 2차

흡연과폐암발병간의
인과관계(중독성포함) 

10차3차 8차

피고들의제조물책임 9차 11차

※ 재판부의변경에따른기존변론내용정리 (7, 12, 13차) 

‘18. 8. 피고들 요청에 의한 변론 기일 추정 후 ‘20. 8. 변론 재개

→ ‘20. 9. 11. (14차 변론), ‘20. 10. 23.(15차 변론) ⇒ 2020. 11. 20. 판결 선고



담배소송개요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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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선고 … “기존 대법원 판결 반복, 담배회사에 면죄부”

- 또 담배회사 손들어준 법원…미국 등에선“ 책임 인정”(JTBC)

- 6년 끈 530억 담배와의 전쟁…“흡연․폐암 인과관계 부족” 결론(중앙일보)

- 6년 끈 담배소송…흡연과 암 인과 관계 이번에도 인정 못 받았다(한국일보)

- “흡연․질병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法, 담배회사 손들어줬다(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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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요지

- 판결에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판단 근거

인정 사실 근거

① 이 사건 대상자 3,465명은 KT&G, PMK, 

BATK가 제조‧수입‧판매한 담배를 흡연

한 자들로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

진 자들임

② 위 대상자들이 폐암(편평세포 , 소세포), 

후두암(편평세포)으로 진단받음

③ 공단이 위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비로

533억 원을 지출함

➢ 갑제 45호증 (대상자별 흡연

력 및 진료비 내역 정리표)

➢ 갑제 80호증 (대상자별 요양

급여비용명세서 일체)

➢ 갑제 89호증 (대상자별문진표)

➢ 갑제 143호증 (대상자별 의무

기록지)

➢ 갑제 215호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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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요지

- 쟁점별 판단

5대 쟁점 재판부 판단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설계상‧표시상 결함 부존재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은폐 불인정

공단의 손해액 범위 판단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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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요지(쟁점별 판단)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부

- 피해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계약 또는 법질서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불법행위 손해 해당

    → 법이 예정하는 의무 이행, 법에 따른 자금 집행에 불과

- 건보법 58조 보험자 대위 규정 존재

    → 입법자의 의사는 보험자 등이 직접청구권 취득 못한다는 전제

- 직접 청구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항변 사유 공단에게 대항 불가하여 가해자

에게 부당한 결과 초래

- 피고들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해당 질병 발생하였다는 점 증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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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요지(쟁점별 판단)

제조물 책임 성립 여부

- 설계상 결함 “합리적 대체 설계”

     → 유해성·중독성 저감 가능, 위해 첨가제 사용 자제, 천공 필터 설계

- 표시상 결함 “피해, 위험 줄일 수 있는 지시, 설명, 경고＂

     → 제품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경고, 중독성에 대한 경고 X, 위험 인식 방해

- 유해 독성물질 혼합 제품 제조자로서의 위험 방지의무 미이행

     → 철저한 조사, 연구, 검증을 통해 발생가능한 위험 제거 또는 최소화 의무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고엽제 사건)

- - 니코틴 제거시 소비자가 의도하는 니코틴의 약리 효과 얻을 수 없음

- - 담배 첨가제는 대부분 식품첨가제로 승인,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

- - 천공 필터는 연기 속 니코틴 타르 줄이기 위한 설계 방식

설계상 결함

인정 X

- -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널리 인식

- - 흡연 시작시 쉽게 끊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 널리 인식

- -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기의무 이행

표시상 결함

인정 X

- - 담배를 기호품의 일종으로 보는 법률 체계나 사회통념 변경 X

- - 대부분의 유해 성분은 담뱃잎 연소 생성물

- - 흡연 시작 뿐 아니라 흡연 계속 여부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통상적

안전성 결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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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요지(쟁점별 판단)

인과관계 인정여부

- 특이성 질환으로 인과관계 인정?

     → 해당 암종 역시 흡연 외 다른 요인으로 발병 가능성 존재

-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인과관계 인정?

   → 비흡연자 대비 흡연 노출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 걸린 비율 상당히 초과

        but 대상자들에게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추가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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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의 문제점

▪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쟁점을 제외하고, 선행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

▪ 흡연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암종에 대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선암)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 불인정

      ※ 각 전문가 및 전문학회의 의견서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 해외 소송 사례에서 담배의 결함 및 위법행위가 인정된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나 판단이

전무함

▪ 흡연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암종에 대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선암)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 불인정

      ※ 의료 전문가 및 전문학회의 의견서들이 전혀 검토•반영되지 않음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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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중독성 포함)



유해물질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법원의 태도

흡연과폐암발병간의인과관계주요쟁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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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인과관계 : 당해 요인이 특정 유형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점

· 구체적 인과관계 : 그 요인이 원고의 질병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점

· 특이성 질환 :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 +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

· 비특이성 질환 :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 다기 + 유전 등의 선천적 요인과

음주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1 . 이사건특정암종을“특이성질환” 또는그에준하여볼경우

대법원
특이성 질환은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

고엽제소송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고엽제에 함유된 tcdd 노출로 발생하는 ‘염소성여드름’ : 특이성 질환

다른 원인(카코딜산, 피클로람)으로도 ‘염소성여드름’ 발병 가능

특이성 질환 : 특정 병인과 질병 간 특이성이 매우/극도로 높은 질환

흡연과폐암발병간의인과관계주요쟁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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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암

21.7배위험

편평세포암

11.7배위험

후두암

5.4배위험

비흡연자대비흡연자의폐암발병상대위험도

1 . 이사건특정암종을“특이성질환” 또는그에준하여볼경우

흡연과폐암발병간의인과관계주요쟁점1 -1



1 . 이사건특정암종을“특이성질환” 또는그에준하여볼경우

소세포암

95.4 %

편평세포암

91.5 %

후두암

81.5 %

해당암종발생에대한흡연의기여위험도

국내 대표 전문가집단인 ‘대한예방의학회’ , ‘한국역학회’
특이성 질환에 가깝다 의견 표명

흡연과폐암발병간의인과관계주요쟁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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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사건특정암종을“특이성질환” 또는그에준하여볼경우

사건 질병 역학적 인과관계

고엽제 사건
(대법 2006다17539)

폐암 등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해당 질환의
발병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 수 없다.

서울시 대기오염 사건
(대법 2011다7437)

호흡기 질환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에 의한 호흡기질환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CO 1.041, NO2 1.024, 미세먼지 1.011

선행 개인소송
(대법 2011다22092)

선암에 한정
선암은 편평세포암, 소세포암과 비교해
흡연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

이 사건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각각 21.7배, 11.7배, 5.4배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판시(1심 판결)

20갑년 이상 고도 흡연→폐암과의 인과관계 추정 가능

흡연과폐암발병간의인과관계주요쟁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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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사건특정암종을“비특이성질환” 으로볼경우

흡연과폐암발병간의인과관계주요쟁점1 -1

22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역학적 인과관계)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 노출 정도, 발병시기 등에 대한 증명(개별적 사정)

☞ 위험인자에 의해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 인정

인과

관계

인정



2 . 이사건특정암종을“비특이성질환” 으로볼경우

흡연 노출 정도 대부분 10/20대 흡연시작 : 20~150갑년
검진자료/확인서/의무기록지 (갑 제325호증)

발병 시기 장기간 흡연에 노출된 이후에 해당 질환이 발병
요양급여내역자료 / 의무기록지

노출 전 건강상태 10/20대 건강상태 양호, 특이점 없음

질병 상태의 변화 특이사항 없음
의무기록지를통해 암 진단까지의 검사 과정 확인

기타 위험요인
후두암 상대위험도 : 흡연 4.65 / 음주 1.09

흡연과 음주는 서로 상승(상조)작용을 일으킴
서로 상조작용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89다카1275)

생활습관, 가족력 흡연을 배제할 정도의 위험요인 확인하기 어려움

사건 대상자들의 개별적 사정

흡연과폐암발병간의인과관계주요쟁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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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중독성
사건전반의핵심쟁점

본질적/강화된

중독성
자유의지
에의한선택

흡연계속의“주된”원인?

VS.

인과관계측면에서의중독성주요쟁점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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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중독성
과학적사실로확정(정부보고서와세계보건기구등)

중독(의존)은,
뇌 회로의 기저변화로 인해 행동의 자율성을 상실한 채
지속적이고 강박적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증상

1 중독=뇌질환

20갑년이상의흡연력→니코틴중독에해당될가능성높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금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 .
흡연은 의지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독질환’

2 흡연=중독질환

인과관계측면에서의중독성주요쟁점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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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본 소송에서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강조 반론

실제 미국 내 모든 담배회사들은 1994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까지도 ‘담배 중독성’을 일체 부인

갑제257호증

1994.4
미국하원보건환경분과위원회
청문회(‘Waxman청문회’) 중

인과관계측면에서의중독성주요쟁점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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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본 소송에서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강조 반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니코틴이 실제로 두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밝힘 (중독성 실재)

2017.11~
법원의명령에따라
진실을알리는담배회사들의광고

1.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은 실제로
두뇌를 변화시킨다-이것이 금연이 매우
어려운 이유이다

2. 필립모리스 등은 궐련의 중독성이
강화되도록 의도적으로 궐련을 설계하였다. 
담배회사는 필터 설계, 니코틴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암모니아 첨가 및 담배잎
배합의 물리적 및 화학적 구성 조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니코틴의 영향과
전달을 제어한다. 

갑제281호증

인과관계측면에서의중독성주요쟁점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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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본 소송에서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 강조 반론

미국 담배와 국내 담배는 다르다?

중독성의 부인?

인과관계측면에서의중독성주요쟁점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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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입법상의‘제조물’주요쟁점2

갑 제163호증

궐련 설계의 기본 원리와 기능
Ken Podraza Ph.D. , 필립모리스USA

이 사건 소송에서의 담배는 고도의 엔지니링 기술로 만들어진 ‘제조물’

30



피고들의제조물책임주요쟁점2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조업자의 의무’

제품에위해성이있다면,
그 위험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제거할 때까지 제조‧판매 X

즉각적인중단이어렵다면,
위험성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알려
소비자가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식을 방해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X)

위험성을제거하는의무
위험성 감소 기술을 우선 사용

위험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사용 X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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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본질적으로위해한담배에대해

합리적인대체설계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설계를 채용하지 않는 것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설계로서, 니코틴 저감 담배

32

합리적대체설계1 위험증가요인의제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갑 제265호증

보건총감보고서2010
미국,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궐련의 설계와 구성성분→궐련 제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독자적인 요인

궐련은 중독을 위해 설계된다.

담배 제품의 설계와 구성성분이 제품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유인적이고 더 중독성
있게 만든다. 

현대 궐련이 갖는 고도의 중독성은 궐련에
사용된 담배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갑 제260호증

궐련제품의중독성과궐련설계와의관계
미국, William A. Farone, Ph.D.

합리적대체설계1 위험증가요인의제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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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제품세미나中
1984.7 | B.A.T. U.K. & Export

갑 제186호증

암모니아등으로연기의pH 조절→니코틴의뇌전달속도및효과강화

합리적대체설계1 위험증가요인의제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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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98호증

갑 제187호증

인체 내에서 증기상태의
니코틴이 목 뒤쪽까지
도달하고 ‘강한효과‘ 감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체상태에서 니코틴의 양은
연기의 pH를 변경함으로서
조절할 수 있다.

“니코틴 전달 매체의 pH를
높이면...유리 염기(프리 베이스) 
형태의 니코틴 비율을 증가시켜
그 생리적 효과가 증대된다....
(생략) 

암모니아등으로연기의pH 조절→니코틴의뇌전달속도및효과강화

합리적대체설계1 위험증가요인의제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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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은 실제로 두뇌를

변화시킨다-이것이 금연이 매우 어려운

이유이다

2. 필립모리스 등은 궐련의 중독성이

강화되도록 의도적으로 궐련을

설계하였다. 담배회사는 필터 설계, 

니코틴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암모니아 첨가 및 담배잎 배합의

물리적 및 화학적 구성 조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니코틴의

영향과 전달을 제어한다. 

2017.11~
법원의명령에따라
진실을알리는담배회사들의광고

갑제281호증

암모니아등으로연기의pH 조절→니코틴의뇌전달속도및효과강화

합리적대체설계1 위험증가요인의제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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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67호증

당류-니코틴 연구
1992, ATP-R&D

첨가제의 당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연기 속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증가…

갑 제202호증

Denoble V.J. 구두 증언
1997.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 청문회

담배회사들은 중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당류 사용을
증가‧유지시켜 왔음

당류를통한위해성증가

합리적대체설계1 위험증가요인의제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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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나 56호증

담배(말보로) 
1 갑당
구성

당류를통한위해성증가

합리적대체설계1 위험증가요인의제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38



갑 제239호증

궐련에 첨가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이기영,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궐련 첨가제의 문제점

1. 중독성 증가

담배안에들어있는중독성이강한니코틴의흡수를
증가시켜서중독이더잘되게만든다.

2. 유인성 증가

니코틴고유의자극적이고썩은냄새를줄이고향을추가하여
담배연기를흡입하기쉽게만들고주위사람들에게혐오감을
주지않고오히려매력적으로느낄수있도록한다. 

3. 독성과 유해성 증가

궐련첨가제중자체적으로독성을보이는물질도있으며
담배의경우고온에서태우기때문에타면서발생되는
연소산물이안전할것이라는증거는없고고온에서태워졌을
때여러가지첨가제간에어떤상호작용을하고어떤유해
물질을발생하는지도알수없다.

합리적대체설계1 위험증가요인의제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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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를통해인체저항력무력화→깊은흡입유발

일부첨가제가니코틴의형태를유리화(free base)하여중독성강화

연초열풍처리(flue-cured) 방식채택→발암물질* 10배증가
*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해성, 중독성, 유인성이증폭되는

첨가제를 추가하는 설계를 지속적으로 사용

설계상 결함

Philip Morris USA, INC v. ARNITZ 판결문
2006. 7. 21 /  미국 플로리다

합리적대체설계1 위험증가요인의제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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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이
강화되도록
의도적으로 제품을 설계

중독성이
감소되도록
의도적으로 제품을 설계

가능 불가능?

41

합리적대체설계2 니코틴함량을낮춘담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궐련의중독성저감
1998, 미국 의학 한림원

중독을유발하지않거나최소화하는수준의니코틴함량조절이가능

갑 제279호증

알칼로이드저감담배(ART)프로그램
필립모리스USA

갑 제167호증

역사적 관점

니코틴 제거 또는 니코틴 저감 담배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초반부터 필립 모리스와 다른
회사들은 담배의 니코틴 수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있었다. 

과학위원회(Council on Scientific Affairs)는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궐련에서 니코틴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니코틴 감소 전략은 청소년 담배
중독을 예방하고, 수 백 만 명의
흡연자들의 현재 금연 노력을 도울
것으로 충분히 전망된다.

실제위해성감소설계사례 (80년대) :아메리칸타바코사의칼톤, 레이놀즈사의나우시가렛, 필립모리스의캠브리지등

합리적대체설계2 니코틴함량을낮춘담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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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을유발하지않거나최소화하는수준의니코틴함량조절이가능

갑 제166호증

중독에대한
니코틴문턱값설정하기

갑 제170호증

니코틴함량을줄인
궐련

갑 제278호증

니코틴함량기준이감소된
궐련에대한무작위연구

합리적대체설계2 니코틴함량을낮춘담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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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을유발하지않거나최소화하는수준의니코틴함량조절이가능

중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니코틴 수준 함유

제품으로 멘톨이 포함되지 않은 궐련을

합리적 대체설계로 인정

→설계상 결함 인정

Evans v. Lorillard Tobacco Co. 판결문
2012. 12. 3 /  미국 메사추세츠

※ 중독을유발하는니코틴수준 : 개비당0.4mg 내지0.5mg 

합리적대체설계2 니코틴함량을낮춘담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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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니코틴 ▼

중독성 이외의 약리 작용은 가능하도록 니코틴 유지

니코틴 저감 담배라 해서
담배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흡연의 중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짐

합리적대체설계2 니코틴함량을낮춘담배주요쟁점2-1.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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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피고들의제조물책임 | 표시상결함주요쟁점2-2

합리적인표시에대한의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위험성을 숨기거나 속이는 행위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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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의모호성

1976~

건강을위하여
지나친흡연을삼갑시다. 

2005~

건강을해치는담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피고들의제조물책임 | 표시상결함주요쟁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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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의흠결

피고들의제조물책임 | 표시상결함주요쟁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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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1

건강에해로운담배, 일단흡연하게되면
끊기가매우어렵습니다. 

2008년 중독성 경고문구



광고등을통한경고문구무효화

‘자신있는 부드러움’

‘마일드’

‘순(順)’

‘라이트’

‘저타르’

‘연한’
’99% 냄새없음’

‘상쾌한’

‘깔끔한’

‘one’

‘zero’

‘sky blue’

피고들의제조물책임 | 표시상결함주요쟁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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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제조물책임 | 표시상결함주요쟁점2-2

사회 전반에
이미 인식되었던
위험이기에,

제조사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피고들 주장 ⇒ 1심 판결 전제할 수 없음

언론 등을 통해

위험성은 계속
논쟁의 대상이었다. 
제조사의 방관 또는 방해

제조사는 위험성을
계속 부인해 왔다.
제조사의 진실 왜곡

※ 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기사들이 급증하여, 
일반인들이 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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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제대로알려지지(인식되지) 않았다. 

1964년 담배유해성에대한미국보건총감보고서발표이후

상반된 국내보도 자료

담배가폐암을유발하는지에대하여는다툼이있다.  
경향, 1964. 1. 13. 갑 제256-1호증

우리나라는미국의경우와다르다…적은비용으로
정신위생에좋은담배를굳이끊을필요가없지않겠는가?
경향, 1964. 1. 14 갑 제256-2호증

니코틴은약리학적으로중독성있는물질이아니며
흡연은독이아닌멋에대한자기도취일뿐이다.
경향, 1985. 4. 30 갑 제256-7호증

피고들의제조물책임 | 표시상결함주요쟁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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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위험성을계속부인해왔다.

피고들의제조물책임 | 표시상결함주요쟁점2-2

흡연과 건강 및 제품 관련 문제 관련
소비자 전화 상담 서비스
흡연이슈부서 답변, BAT

당사(BAT)는 너무 많은
과학적 질문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갑 제263호증

국민건강증진법안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1994, 한국담배협회

갑 제286호증

흡연이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그러한 제한이 흡연할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 또한
궐련 판매로 인한 수익은
국가의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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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위험성을계속부인

피고들의제조물책임 | 표시상결함주요쟁점2-2

선행 담배소송 KT&G 서면
2004. 1. 10.자 준비서면 10쪽

갑 제283호증의2

심지어 천연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때문에 담배가 유해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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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의인식을넘어선특별한지식과정보를가진제조업자

피고들의제조물책임 | 표시상결함주요쟁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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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ICO 판결 중 일부 갑 제7호증의2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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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피고들의불법행위책임 | 위험의은폐•기망주요쟁점3

라이트, 저타르담배의소비자기망

56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8.11.21.

실제흡연시

더 깊게
더 자주
빨아들임

‘보상흡연’

→ “피고들은, 사람들이 흡연을 계속하여 그들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저타르/라이트

 궐련을 일반(Full-Flavor) 궐련보다 해가 덜한 것으로 거짓으로홍보하고판촉하였다.”

<미국 RICO 사건 판결> (갑7)

일반담배와

유해성

차이 없음



피고들의불법행위책임 | 위험의은폐•기망주요쟁점3

라이트, 저타르담배의소비자기망

저니코틴, 저타르 제품들이
흡연시 표기된 수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타르와 니코틴에 노출

보상흡연으로 인해
위험성이 줄지 않음을 알면서도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음

필터의 구멍, 기계측정의
한계를 악용한 수치를 기반으로

라이트, 마일드, 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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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불법행위책임 | 위험의은폐•기망주요쟁점3

라이트, 저타르담배의소비자기망

선행사건
판시

서울고등
2007나18883

(11. 2. 15. 선고)

당시 피고(KT&G)들이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개발하여 시판할 때까지도 흡연자의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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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불법행위책임 | 위험의은폐•기망주요쟁점3

라이트, 저타르담배의소비자기망

개별적으로 가열 밀봉된 궐련
1985, David Creighton, BAT

갑 제211호증

(14면) “보상 흡연이 가능한 필터”

전략적인 목표

흡연자가그들이담배에대해요구하는
것을쉽게얻을수 있도록만들기위해. 
이것은사실상필터가보상흡연이
가능하고타르비율에비해좋은맛을
낸다는것을의미한다.   

제한점

이러한 것이 윤리적인 일인가?”

제10차 ARTIST 회의 요약
2001, 필립모리스사, KT&G 등
참석

갑 제315호증

(3면) “라이트 담배…”

로퍼 박사의 결론:  

"울트라라이트" 궐련으로
전환할때보상흡연 : 궐련당
평균니코틴흡입량은
“울트라라이트”궐련의경우
ISO 산출량의약2배라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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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불법행위책임 | 규제방해•지연주요쟁점3

60

공모 · 협력 - ‘과학적 진실에 반하여 부당한 입법 방해’

한국담배협회

•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K, JTI 등 담배회사들을 구성원으로 업계

공통의 이익 수호를 위해 만든 조직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입법, 규제 방해활동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대해 피고들 포함 5개사 연명으로 반대 의견서 제출
(1994, 갑286)

“흡연이 사람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국가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교육·홍보하고 금연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



피고들의불법행위책임 | 규제방해•지연주요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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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협력 - ‘과학적 진실에 반하여 부당한 입법 방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운영비, 활동비 지원

담배 이익집단 활용 국민건강증진법 제·개정 방해 운동

• 한국담배협회 : 2000.~2012.까지 사업준비금 등 명목으로 60억 원 이상 지원

• KT&G : 한국담배협회와 별도로 17억 원 특별 지원

*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대의원에 KT&G의 임직원 배치(40명 중 20명)

•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피고들이 지원한 자금을 바탕으로 건강증진입법반대활동

• “우리는(PM) KT&G를 포함 담배산업을 이끌어 담배농가연맹, 담배 소매인협회

흡연자권리협회와 함께 연합을 만들었다”

• 대규모 반대 집회, 여론조사, 대중 서명운동, 기자회견, 신문광고, 성명서 제출

(필립모리스, 1996) (갑300)



국민건강보험공단담배소송| 주요쟁점

범국민지지서명150만명참여

2025년 항소심 종결을 앞두고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

150만명 참여라는 놀라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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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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